
210mm×297mm [보존용지(2종) 70g/㎡]

■건축법시행규칙[별지제18호서식]<개정2018. 11. 29.>

사용승인서
ㆍ건축물의용도/규모는전체건축물의개요입니다.
건축구분

신축
허가(신고)번호

2020-건축과-신축허가-19

건축주
(주)계룡코크렙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대지위치
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

지번 861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
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
대지면적

8,743 ㎡

건축물명칭
세종4-1리슈빌디어반H1

주용도
공동주택(공동주택(아파트),근린생활시설)

건축면적
3,396.12 ㎡

건폐율
38.84 %

연면적합계
33,595.9494 ㎡

용적률
247.884 %

가설건축물존치기간

그밖의기재사항
※「건축법」제77조의4에따른건축협정을체결한건축물또는「건축법」제77조의14에따른결합건축협정을체결한건축물인지여부
를기재합니다(해당하는경우로한정합니다).

귀하께서건축ㆍ대수선또는용도변경한(가설)건축물의사용승인서를「건축법시행규칙」제16조에
따라교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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